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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

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프로메가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에이동 1013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물질명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취급 기준 준수

- 취급 시설 내에 흄 후드 장치 설치되어야 할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설치할

것

- 물에 녹는 수용성

- 보호복, 고글형 보안경, 고무장갑, 고무앞치마, 고무장화와 전면보호구

등을 착용 후 취급할 것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즉시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낼 것

- 눈에 들어간 경우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 처음에 씻어낸 이후 콘텍트렌

즈가 있다면 제거하고 최소 15 분간 계속 더 씻어낼 것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나

실린더에 저장할 것

- 강산화제와 격리하여 보관할 것

-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 할 것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할 것

- 운송 시 유해화학물질 라벨 부착 할 것

- 운송 시 가연성 물질과 같이 포장하지 말 것

- 운반·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용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

고 고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

사고 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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